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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원

제 2 부

결

사       건 2012다10386  구상

원고, 상고인 겸 피상고인

리 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4인   

소송 리인 변 사 원 외 1인          

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 승계참가인

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

소송 리인 변 사 원

피고, 피상고인 겸 상고인

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소송 리인 법 법인 

담당변 사 조경구 외 1인

원 심  결 울고등법원 2011. 12. 28. 고 2009나90858 결

 결  고 2015. 6. 11.

주 문

1. 원심 결  아래에  추가  지  명하는 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소 부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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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, 1심 결  같  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소 부분  취소한다.

 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,172,691원  이에 하여 2007. 1. 1.부  2011. 12. 28.

지는 연 6% 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에 한 원

 지 하라.

2. 원고들  나 지 상고  피고  상고를 모  각한다.

3.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 승계참가인  참가신청  각하한다. 

4. 소송 용  1/20  피고가 부담하고, 나 지는 원고들이 부담하며, 참가  인한  

  용 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.

이 유

  1. 상고이 를 단한다.

  가. 피고  상고이 에 하여

  ⑴ 상고이  1 에 하여

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  지 하면 보험자  법리에 라 피보험자가 보

험사고  생에 책임이 있는 3자에 하여 가지는 권리는 지 한 보험  한도에

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 고(상법 682조), 이는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

 지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( 법원 2013. 2. 14. 고 2010다94908 결 등 

참조). 라  재보험 계에 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  지 하면 원보험자

가 취득한 3자에 한 권리는 지 한 재보험  한도에  다시 재보험자에게 이

다. 

  그리고 이  같이 재보험자가 보험자 에 하여 취득한 3자에 한 권리 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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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  하지 아니하고 원보험자가 재보험자  탁자  지 에  

자  명  그 권리를 행사하여 그 써 회 한 액  재보험자에게 그 재보험  

에 라 부하는 식에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상 습이다. 라  재보험자가 

원보험자에게 재보험  지 함 써 보험자 에 하여 원보험자가 3자에 하

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원보험자가 3자  업개 약  체결하여 3자

가 원보험자에게 주식  행하여 주고 원보험자  신주인 채  3자  채

를 같  액만큼 소멸시키  하는 내용  상계계약 식에 하여 출자  함

써 재보험자가 취득한 3자에 한 채권  소멸시키고 출자 주식  취득하 다

면, 이는 원보험자가 재보험자  탁자  지 에  재보험자가 취득한 3자에 한 

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 , 재보험자  보험자 에 한 권리는 원보험자가 

3자에 한 권리행사  결과  취득한 출자 주식에 하여도 미 다고 보아야 한

다. 그리고 이러한 법리  상 습  재재보험 계에 도 마찬가지  용 다.

  원심 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시  같  사실  인 한 다 , 재재보험자인 원

고들  보험자 에 하여 재보험자인 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(이하 ‘ 리안리재보

험’이라 한다)  원보험자인 피고를 차  하여 그 지 한 재재보험  한도

에  피고가 주식회사 우(이하 ‘ 우’라 한다)에 하여 가지는 피고  우 사이  

165회차 사채보증보험(이하 ‘이 사건 보증보험’이라 한다) 계약에 한 구상 채권  

취득하 고, 피고가 우  ‘ 우 업개 작업  한 약 ’(이하 ‘이 사건 업개

약 ’이라 한다)에 른 출자  합  구상 채권  소멸시키고 출자 주식  취

득한 것  원고들  탁자  구상 채권  행사한 것  보아야 하므 , 원고들  

권리는 피고가 구상 채권 행사  결과  취득한 출자 주식에 미 다고 단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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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  원심 결 이 를 앞  본 법리  에 추어 살펴보면 원심  단  당한 것

 이 가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  재보험자  보험자 에 한 법

리 해 등  법이 없다.

  ⑵ 상고이  2 에 하여

  변 충당에 한 민법 476조 내지 479조  규  임 규 이므  변 자인 채

자  변 자인 채권자는 약 에 하여 이를 하고 공  부를 어느 채

에 어떤 법  충당할 것인가를 결 할  있고( 법원 1987. 3. 24. 고 84다카

1324 결 등 참조), 이는 민법 499조에 하여  규 이 용 는 상계  경우에

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.

  원심  그 시  같  이  이 사건 각 출자 에  상계  소멸하는 채권  각 

채권 이 택할  있도  약 한 것  보아, 이  달리 이 사건 업개 약

 격과 취지에 추어 출자 에 라 상계  소멸하는 구상 채권  피고  채

권액 체에 안분 하여 충당하  하는 약 이 존재하는 것  보아야 한다는 피

고  주장  척하 다.

  원심 결 이 를 앞  본 법리  에 추어 살펴보면 원심  단  당한 것

 이 가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  상계충당에 한 법리 해 등  

법이 없다.

  나. 원고들  상고이 (상고이  출 간이 경과한 후에 출  상고이 보충  

등  재는 상고이 를 보충하는 범  내에 )에 하여

  ⑴ 상고이  1 에 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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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변 충당지  상 에 한 사 시 써 하여야 하는 것이 는 하나, 채권자  

채 자 사이에 미리 변 충당에 한 약 이 있고, 그 약 내용이 변 가 채권자에 

한 모든 채 를 소멸시키 에 부족한 에는 채권자가 당하다고 인 하는  

법에 하여 충당하  한 것이라면, 변 권자인 채권자가 그 약 에  잡아 스

스  당하다고 인 하는  법에 좇아 변 충당  한 이상 변 자에 한 

사 시  계없이 그 충당  효 이 있는 것이라고 해 하는 것이 타당하다( 법원 

2012. 4. 13. 고 2010다1180 결 등 참조).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499조에 

하여 변 충당에 한 규 이 용 는 상계  경우에도 마찬가지  용 다.

  원심 , 피고가 1차 출자  당시 신주인 채권  상계 상  피고  우 

사이  238회차 사채보증보험  구상 채권  지 함 써 상계충당  효 이 생

하 고, 나 에 이 사건 보증보험  구상 채권  상계 상  변경한 것  새 운 

출자 이나 당사자 사이  합 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임  변경한 것에 

불과하며, 이 사건 업개 약 이나 채권 들 사이  ‘ 우 업개 작업  

한 약 ’ 등  규 이 피고가 상계충당 법  변경할  있는 근거가  도 없다

고 단하여, 이  달리 1차 출자 에 른 상계 상 채권이 이 사건 보증보험  

구상 채권  효하게 변경 었다는 원고들  주장  척하 다.

  원심 결 이 를 앞  본 법리  에 추어 살펴보면 원심  단  당한 것

 이 가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  상계충당 법  변경과 업개

약  내용  효 에 한 법리 해 등  법이 없다.

  ⑵ 상고이  2 에 하여

  당사자가 법원 부  출명  았 에도 그 명 에 르지 아니한 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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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 상  그 에 한 주장, 즉  질, 내용, 립  진  등에 한 

주장  진실한 것  인 할  있  별  하고, 그 들에 하여 증명하

고 하는 상  주장사실이  증명 었다고 볼 는 없 며, 그 주장사실  인  

여부는 법원  자 심증에 하는 것이다( 법원 2007. 9. 21. 고 2006다9446 결 

등 참조).

  원심 , 원고들  신청에 한 원심법원  2010. 9. 17.자 출명 에 하여 

13 증  1, 2가 이미 출 써 피고가 출명 에  특  범  내  

출에 하지 아니하 다고 보  어 고, 피고가 ‘ 우  분할에 른 채 승계내역

 인에 한 약 ’를 소지하고 있다는  인 하 도 어 다고 보아, 이  달리 

피고가 출명 에 르지 아니하   1차 출자  당시 상계 상 채

권이 이 사건 보증보험  구상 채권  변경 었다는 원고들  주장사실이 그  인

어야 한다는 원고들  주장  척하 다. 

  원심 결 이 를 앞  본 법리  에 추어 살펴보면 원심  단  당한 것

 이 가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  당사자가 출명 에 르지 

아니한  효과에 한 법리 해 등  법이 없다.

  ⑶ 상고이  3 에 하여

   법리  에 추어 살펴보면, 피고가 1차 출자 에 른 상계 상 채권  

변경이 효한 것  잘못 알고 매  원고들에게 1차 출자 주식  평가에 른 회

가능 추 액  구상채권 이익액  통보하 라도 객  보아 원고들이 이에 

하여 신 를 가짐이 당한 상태에 있다고 할  없고, 이러한 원고들  신 에 

하여 피고가 상계 상 채권 변경  효  부 하는 것이 에 추어 용인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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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도에 이른다고 할 도 없 므 , 피고  그  같  행 가 신 이나 

언  원 에 다고 할  없다.

  같  취지  원심  단  당한 것  이 가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

같  언  원 에 한 법리 해 등  법이 없다.

  ⑷ 상고이  4 에 하여

  ㈎ 원심 , 피고가 2006. 12. 30. 지 리안리재보험에 이 사건 보증보험에 한 구

상 채권  이자  등  회 한  액  30%  1차 출자  보 하고 

있  우 주식 10,026,878주  매각   182,846,862원, 1차  2차 출자  

보 하고 있  주식회사 우건 (이하 ‘ 우건 ’이라 한다) 주식 2,228,225주  주식

회사 우인 내 (이하 ‘ 우인 내 ’이라 한다) 주식 425,331주  매각 (이하 

‘2차 매각 ’이라 한다)   396,460,188원, 나 지 우건  주식 8,912,900주  매

각 (이하 ‘3차 매각 ’이라 한다)  84,854,822원 등  700,025,328원  이 사건 

보증보험에 한 구상  입 명목  지 하 고, 리안리재보험  이를 원고들에

게 1/5씩 나누어 지 한 사실  인 한 다 , 2차 매각   원고들에게 귀속 어야 

할 액  38,276,511원이고,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  주장하는 3차 매각  

 원고들에게 귀속 어야 할 액  833,262,324원인데, 피고가 이미 지 한 

700,025,328원에는 1차 출자 주식  처분가액이 포함 어 있 나 피고가 이를 

는 신 38,276,511원과 833,262,324원  지  하여 산  것  본다고 하여, 

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,302,701원[= {833,262,324원 - (700,025,328원 - 38,276,511

원)} × 1/5]  이에 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다고 단하 다.

  ㈏ 그러나 원심 결 이   에 하면, 700,025,328원  664,161,872원(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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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2,846,862원 + 396,460,188원 + 84,854,822원)  1차 출자 주식  포함하여 출자

주식  매각에 른 구상  입 명목  원고들에게 지  액이지만, 나 지 

35,863,456원(= 700,025,328원 - 664,161,872원)  출자 주식  매각과는 별개  다

른 보증보험계약에 른 지 보험 과  상계, 우건 과 우인 내  이자 납

부, 보험해약 등에 른 구상  입 명목  법하게 원고들에게 지  액인 사

실  알  있다.

  이러한 사실 계에 추어 보면, 35,863,456원  원고들이 청구원인  주장하고 있

는 출자 주식  매각과는 상 없이 별개  원인  법하게 지  것  이

는 피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라 원고들에게 지 하여야 할 액에  공 할 질

 원이 아니다. 

  ㈐ 그럼에도 원심  35,863,456원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 하여야 할 주식매각

 지  하여 산  것  보아 이를 공 하 다. 이러한 원심  단에는 공

 상에 한 법리를 해하여 결에 향  미  법이 있다. 이  지 하는 

상고이  주장  이  있다.

  2.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 승계참가인  참가신청에 하여 단한다.

 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 승계참가인 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부  보

험계약상  지 를 양 한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  법원에 승계참가신청  하

나, 법 심인 상고심에  승계인  소송참가는 허용 지 아니하므 ( 법원 2002. 12. 

10. 고 2002다48399 결 등 참조)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 승계참가인  참

가신청  부 법하다.

  3. 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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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므  원심 결 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 지 하여야 하는 원, 즉 '각 

7,172,691원(= 35,863,456원 × 1/5. 원 미만 버림)  이에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

에 라 2007. 1. 1.부  원심 결 고일인 2011. 12. 28. 지는 연 6% , 그 다 날

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에 한 지연손해 ‘에 해당하는 원고들 소 

부분  하 , 그  부분에 하여는 법원이 직  재 하 에 충분하므  민사

소송법 437조에 하여 자 하  하여, 1심 결  같  원에 해당하는 원고

들 소 부분  취소하고, 피고에게  각 원  지  명하며, 원고들  나 지 상

고  피고  상고를 모  각하고,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 승계참가인  참가

신청  각하하며, 소송 용  1/20  피고가 부담하고, 나 지는 원고들이 부담하

며, 참가  인한 용 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 승계참가인이 부담하도  하여 

여 법  일  견  주 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     법 창

주  심      법 이상훈

            법 상


